
- 1 -

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 

심사보고

2014. 10. 17.( )

건 통 원

1. 심사경과

 가. 안  : 2014.  9. 25. 

 .  안  :  도  원

 다.  : 2014.  9. 26.  

 라. 상  : 2014. 10. 14.( 219  시  2차 건 통 원 )

  ○ 안  : 도시계  하  

  ○ 검 보고 : 건 통수 문 원  헌 

  ○ 질   

  ○ 수 가결

2. 안  지

 가. 안

  ○「  계   에 한 률」 78 ( 도지역에  률) 

4항   85 7항 규 에 하여 공원· ·도 ․하천 등  

공지  한 지는  하는 비  률  상향시킬 수 

도  에  하고 어,

  ○  취지를 감안하여 에 해당하는 경우 률  상향할 수 는 

근거를 마 하여 산업단지내 지식산업  민간  를 통

한 고도  사업  도 하고 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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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주 골

  ○ 주거지역ㆍ 심상업지역ㆍ 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 공업지역

ㆍ 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  건축물  경 ㆍ 통ㆍ  

 생상 지  없다고 는 경우 해당 도지역  률에 120

트를 곱한 비  하  할 수 도  비(안 65 3 신 ) 

3. 문 원 검 보고 지

  ○ 상 「 계   에 한 률」 78 4항  동  시행

 85 7항 규 에 거 공원 등에 한 지  률  120

트 곱한 비  상향하는 내   하여 산업단지  를 도

하고  하는 사항 므  별다른 견 없 .

4. 질   답변 지

  ○ 산업단지에만 한하는 것  아닌 , 어느 도 지가 해당  것

 보는가?(  원)

      ⇒ 하게 산출하  어 움.

  ○ 단  항  미 , 생,  등에 지  없는 경우가 무 한 

것 아닌가?(  원)

      ⇒ 허가 가 단해야하는 사항 .

  ○ “주거복합 건축물”   어가 아닌 것 같 , 어  꿨

 겠고,   드럽지 않  것 같아 수 했  겠

.(  원)

      ⇒  훼 하지 않는 에   수  찮 .

5. 지

  가. 찬  : 없 

  .   : , 경 , 신 , 최 , 철운, 도 , 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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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심사결과

  ○ 수 가결(재 원 : 7 , 찬  : 0 ,  : 7 )

   ※ 안 62 3  “ 률에 120 트를 곱한 비  하  할 수 다. 

다만, 주거  또는 주거복합 건축물 ”  “ 률  120 트 하  

할 수 다. 다만, 주택 또는 주택  도  주택  동 건축물  건축

하는 경우에는”  수

7. 타

  ○ 특 사항 없

 1. 수 안 1 .

     2. 수  문 비  1 .

     3. 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 1 .

     4. 신· 문 비  1 .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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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에 한 수 안

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  다 과 같  수 한다.

안 65 3  “ 률에 120 트를 곱한 비  하  할 수 

다. 다만, 주거  또는 주거복합 건축물 ”  “ 률  120 트 

하  할 수 다. 다만, 주택 또는 주택  도  주택  동 건

축물  건축하는 경우에는” 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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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정  안

  <신  > 제65조 3(공원 등에 접

한 에 한 적률

 화)  제85조제7

항에 라 주거 역ㆍ

심상업 역ㆍ 상

업 역ㆍ근린상업 역

ㆍ전 공업 역ㆍ

공업 역 또는 공업

역 안  건축물로  다

 각 호 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건축물  적

률  경 ㆍ ㆍ 화 

 생상  없다

고 정 는 경 에는 

제65조제1항에 른 해

당 역  적률에 

120퍼 트를 곱한 비  

하로 할 수 다. 다

만, 주거전  또는 주거

복합건축물  제 하고 

다른 률  규정에 

하여 적률  화 

 경  그  리한 규

정에 르  복하여 

화할 수 없다.

  1. ∼ 2.(생 략)

제65조 3(공원 등에 접

한 에 한 적률  

화)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 적률

 120퍼 트 하로 할 

수 다. 다만, 주택 또는 

주택   주택  

동 건축물로 건축하는 

경 에는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

---------.

  1. ∼ 2.(개정안과 같 )

수  문 비

2008.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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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 역시       

천 역시 도시계   개 안

천 역시 도시계   를 다 과 같  개 한다.

6 5 에 65 3  다 과 같  신 한다.

65 3(공원 등에 한 지에 한 률  )  85 7항에 라 

주거지역ㆍ 심상업지역ㆍ 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 공업지역ㆍ

공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  건축물  다  각  어느 하 에 해당하

는 건축물  률  경 ㆍ 통ㆍ   생상 지  없다고 는 

경우에는 65 1항에 른 해당 도지역  률  120 트 하  할 

수 다. 다만, 주택 또는 주택  도  주택  동 건축물  건축하는 경

우에는 하고 다른 률  규 에 하여 률    경우 그  

리한 규 에 르  복하여 할 수 없다.

  1. 공원ㆍ ( 통  한다. 하  에  같다)ㆍ하천 그 에 건

축  지  공지에 한 도 를 도  하는 지안  건축물  공원

ㆍ ㆍ하천 그 에 건축  지  공지에 20미  상 한 지안  건축

물

  2. 비 25미  상  도 에 20미  상 한 지안  건축  1천

곱미  상  건축물

 는 공포한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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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  <신  > 제65조 3(공원 등에 접한 에 

한 적률  화)  제85조제7항에 

라 주거 역ㆍ 심상업 역ㆍ

상업 역ㆍ근린상업 역ㆍ전 공업

역ㆍ 공업 역 또는 공업 역 

안  건축물로  다  각 호  어느 

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적률  

경 ㆍ ㆍ 화  생상  

없다고 정 는 경 에는 제65조제1

항에 른 해당 역  적률  

120퍼 트 하로 할 수 다. 다만, 

주택 또는 주택   주택  동

건축물로 건축하는 경 에는 제

하고 다른 률  규정에 하여 적

률  화  경  그  리한 규

정에 르  복하여 화할 수 없

다.

  1. 공원ㆍ (  제 한다. 

하  조에  같다)ㆍ하천 그 에 건

축   공 에 접한 로를 전

로로 하는 안  건축물 나 공원ㆍ

ㆍ하천 그 에 건축   공

에 20미  상 접한 안  건축물

  2. 너비 25미  상  로에 20미

 상 접한 안  건축 적  1천

제곱미  상  건축물

신 ․ 문 비

2008. 9


